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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SW분야 정책이슈 탐색 보고서”

2. SW 분야 정책이슈 탐색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

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미래산업의 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채용과 투자

를 늘리고 있어 SW분야의 인력 양성과 저작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슈

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주요 SW분야의 최

근 이슈 및 개선방안에 대해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정책적 활용 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SW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정책이슈를 파악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각 SW 분야에 대한 이슈 및 개선방안 탐색을 통해 정책 이슈를 파악하여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

안을 탐색

    - 빅데이터 유통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 데이터에 대한 원천

적 봉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소

재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이슈를 탐색

    -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인간의 규범(가치)적 판단과 행위기대가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규제체계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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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함께 새로운 법적 해석에 대한 이슈 탐색이 필요

    - 저작권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법제도의 충돌과 공존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술적 접근 외에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다뤄지고 기본적인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

    -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정책에 대한 이슈를 탐색

4. 기대효과

◦ 주요 SW 분야에 대한 이슈 및 개선방안 탐색을 통하여 SW분야에 대한 이

해와 분야별 경쟁력 및 정책 이슈를 진단함에 따라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

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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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Report on issues for Software industry promotion”

2. Research Purpose

 The software industry is becoming a core of future industry competitiveness 

beyond its own.

 In recent years, clou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s 

have become important industries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onvergence that is the basis of future industry.

 Related companies are increasingly hiring and investing in software to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issue of training of manpower in SW field 

and copyright related system is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cent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major SW 

fields that are becoming the core of future competitiveness.

3. Contents and Details

 Identify policy issues and lay the groundwork for policy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loud, big data, privacy,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software copyright, SW manpower training which i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dentify policy issues by searching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each SW 

field, and identify issues that need policy support.

  - We will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cloud computing in Korea and explore 

ways to improve it.

  - As for big data distribution, we seek to improve the original blockage of 

personal data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e will explore issues 

related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nd areas 

that need improvement such as insurance system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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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human normative judgment and behavior expectation will be replaced by 

mechanical algorith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the issue of 

new legal interpretation along with fundamental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 In the copyright problem, we seek policies that require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besides the technical approach in order to solve conflict and 

coexistence of software and legal system.

 - We will explore issues related to realistic policies that can be provided and 

utilized by the training of software manpower.

4. Application

 Through exploring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major SW fields,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by understanding the SW field 

and diagnosing competitiveness and policy issues in ea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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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자율주행,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등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로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및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융합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ICT융합 패러다임 또한 HW중심에서 SW 및 서비스 형태로 

HW와 SW를 클라우드화 한 컴퓨팅 시대로 전환 중이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양의 폭증(빅데이터)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저장 및 

분석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요소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를 만들어가 가기위한 일상으로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SW저작권 관련법에 대한 이슈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대별 패러다임이 “정보화 시대”를 지나 “융합의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SW에 대한 관심과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SW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의 주요 분야는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에 콘텐츠를 제공할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또한 소프트웨어가 미래 산업의 핵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SW 분야의 현재 이슈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주요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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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지능화된 사회로 진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화, 빅데이터 유통과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율주행자동차 현황, 인공지능과 법체계 분야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이슈 및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1. 클라우드 산업화 분야

전통적인 SW 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ICT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해 진입 중이며 제조업, 금융업, 의료업 및 

새롭게 등장하는 AI 등 전체 산업에 클라우드컴퓨팅이 적용되어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며, 이에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2. 빅데이터 유통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등 제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에 콘텐츠를 제공할 

젖줄과 같은 산업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전제한 자유로운 유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에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촘촘히 원천 봉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정책 측면에서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등 그간 부처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정부는 2014년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자동차 

추진단 구성을 통해 자동차와 도로, 관련 ICT 기술 등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에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이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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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과 법체계 분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비한 규범체계에 대한 

정립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인간의 규범(가치)적 

판단과 행위기대가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기존 

인간중심의 규범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 법체계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새로운 법적 해석에 대한 이슈 탐색이 필요하다.

5.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는 공학의 영역에서 법은 법학의 영역에서 각각 다뤄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와 법제도의 충돌과 공존의 문제는 어느 

쪽에서도 깊게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곧 시장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와 기술 영역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최소한 교육과정에서 

기술적 접근 외에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다뤄지고 기본적인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하는 등의 정책에 대한 이슈를 탐색해 본다.

6.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

SW분야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프트웨어 인력의 부족과 질적 

성장이 되지 않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이슈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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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클라우드 컴퓨팅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 및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저장 공간과 계산 자원을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있는 컴퓨터들을 인터넷 등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계산 또는 저장을 위한 

컴퓨팅 자원들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서비스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활용 패러다임이 HW중심에서 설치형 SW와 그에 

기반한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즉, HW․SW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전환 중이다. EMC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양은 2013년 

기준 4.4조 기가바이트에서 2020년에는 44조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10배를 넘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데이터양이 폭증하고 있고, 이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트래픽은 76%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HW중심 → 서비스중심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량 증가

[그림 2-1] 글로벌 ICT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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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패키지SW 기업인 MS, IBM, 오라클 등은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IBM의 경우 2014년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규모는 약 12억 달러였으며, 

2015년부터 이후 4년간 30억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투자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 SW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서비스(월 175달러)하여 지난 

2015년에만 2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조업, 금융업, 의료업 및 새롭게 등장하는 AI 등 산업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컴퓨팅이 적용되어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GE 등 글로벌 제조업체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직접 개발 및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 

중이다. GE는 산업 기계 및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산업용 

SaaS1)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PaaS2) 인 Predix Cloud 를 출시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던 구글의 알파고나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한 바 있는 IBM의 왓슨 등의 인공지능은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SW 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IC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해 진입 중이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2014년에는 클라우드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15.3) 및 시행(`15.9), 정보보호대책(`15.9) 및 

기본계획 수립(`15.11) 등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어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SaaS :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류의 하나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on-demand service) 라고도 함. 

2) PaaS : Platform as a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앱의 개발 및 시작 관련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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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가. 시장현황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IaaS3)가 주도를 하며, 2015년 대비 23.4% 

성장했다. 지난 2015년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4,410억 원 규모 였으며, 

2016년 에는 2015년 대비 23.4% 성장한 5,11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21.8% 씩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에는 

8,770억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추이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출처 : IDC(2015.6)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서비스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IaaS, PaaS, SaaS로 

세분할 수 있고,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IDC의 자료에 의하면 <표 2-1>과 같이,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IaaS 시장은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56.9%인 2,350억 원 규모를 보였다. IaaS 시장은 

3) IaaS :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
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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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연평균 23.9%씩 성장하여 2019년에는 5,270억 원(60.1%)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에는 60.1%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aaS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시장에서 약 35.1%를 차지하는 1,450억 원 

규모를 보였다. SaaS 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14.6%씩 성장하여 2019년에는 

2,450억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2019년에는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점유율이 27.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PaaS 시장은 2015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약 8.0%인 330억 원 규모를 보였다. 

PaaS 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36.0%씩 성장하여 2019년에는 1,06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2.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는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를 나타낸다. 세계 시장과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국내 시장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세계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자료출처 : IDC(2015.6)

나. 기술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통적으로 SW 플랫폼 기술을 포함하여 가상화 및 

운영체제 기술에 강점을 지닌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기술격차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표준화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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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표 2-3>과 <표 2-4>는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표 2-3>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준(상대수준)

(최고수준: 100%)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77.0% 100% 81.1% 85.0% 73.6%
※자료 : IITP, 2015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6.

  <표 2-4> 국가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격차

(최고수준: 0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1.8년 0.0년 1.4년 1.1년 2.0년
※자료 : IITP, 2015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6.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수준은 최선도국인 미국 대비 77%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도 1.8년이나 되며,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과의 격차는 겨우 0.2년 즉, 3개월이 채 안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은 알리바바 등의 대형 기업 주도로 기술력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서비스는 이미 클라우드를 대부분 사용 중이며 공공/기업 

분야가 빠르게 전통 ICT 구조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에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등록된 251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 영역에 사업전개를 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 대비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KT, SKT, LG U+ 등)은 IaaS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응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은 전통적 제품의 확장을 통한 SaaS 분야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내 기업은 전통적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융합 기술 관련 사업 확장 및 R&D 투자는 미흡하다.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SaaS 분야의 경우, 한글과컴퓨터(오피스), 가온아이, 

웹케시(그룹웨어), 더존비즈온(ERP) 등이 일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IaaS, 

PaaS 등 인프라성 원천 기술은 해외기술 및 오픈 소스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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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주요기업 현황

국내의 경우 삼성SDS는 아틱 클라우드로 IoT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개시했다. 아틱 클라우드는 개인·스타트업·일반기업 대상의 IoT 제품군과 

각종 모바일 기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모든 

장치, 인프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 및 교환하는 플랫폼 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 기업인 

이노그리드(Innogrid)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과 제휴와 채널 비즈니스 강화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루터(빅데이터), 

달리웍스(IoT), 펜타시큐리티(보안), 핸디소프트 (협업SW)와 협업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협력사를 확보하여 채널 비즈니스를 본격화. 또한 신제품인 

클라우드잇 출시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공략중이다. 

또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인프라닉스(Infranics)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공간정보 융합을 추진하고, 항공측량·수치지도 제작 등 공간정보 전문기업 

중앙항업과 협약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및 클라우드 솔루션 제작 기업인 

틸론(Tilon)은 신제품 개발과 전문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신사업 역량 강화, 공공 

시장 대응, 일본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핀테크와 페이퍼리스 시장을 겨냥한 

에프스테이션과 티스테이션을 공개하였으며, 일본 PRP사 인수합병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O2O 비즈니스 사업으로 역량 확장을 추진. 공공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인프라닉스와 클래스액트와는 전략 파트너 협정을 체결했다.

기업 그룹웨어 솔루션으로 잘 알려진 핸디소프트(Handysoft)는 KT와 제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그룹웨어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및 공공 

시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형 그룹웨어 공동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제휴도 맺었다. 

LG CNS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IT재해 복구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팔콘스토어(FalconStor)와 FreeStor솔루션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계약을 

체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클라우드 컴퓨팅 재해복구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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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SK C&C는 IBM과 제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K C&C의 산업 및 기업 고객 지식과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결합하여 산업별 강점을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이며, 판교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위한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스택별 주요기업 현황(CCC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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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요 글로벌 기업 신규 솔루션 현황 

[그림 2-2]와 [그림 2-3]은 각각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별 주요 기업 현황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신규 솔루션 현황을 나타낸다. 

라. 국내 정책 현황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및 공급기업 진흥을 위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11)이다. 이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여 2021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8년 까지 클라우드 이용률 30% 이상의 달성, 클라우드 기업을 

기존 250개(2014년 기준)에서 2018년 800개까지 육성, 2014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시장을 4.6조원(3년 누적)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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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법률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03 제정 및 2015.09 시행)으로 관련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 개선과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인증․법제도 조성하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확산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보보호 이슈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016.04 제정)을 

고시하여 보안인증제를 추진하고 정보보호 조치사항 등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2016.07)을 마련하여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상용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규정하였다. 

2.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문제점

가. 이용률 저조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다양한 ICT 

시스템 활용 경험 등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라우드 이용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사업체는 약 360만개나 되지만 클라우드 이용률은 4.7%에 

불과하다.

※자료출처 : NIA, 정보화통계집, 2015.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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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따른 도입노력 부족 및 보안 

우려 등이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클라우드 도입·이용 시, 민간과 공공 모두 ‘데이터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각각 27.2%, 24.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부족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마케팅 및 

제품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진출 중이다. 국내기업들도 통신사, SI 및 

SW업체 등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SaaS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IaaS, PaaS 등에서는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태이다.

클라우드 플랫폼 SW는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의 기술 분야에서 유럽 및 일본에 근접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여건, 축적된 경험, 전문인력 확보 등의 기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게 사실이다. <표 2-5>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소분류
상대수준 격차기간 (년수) 

한 미 일 유 중 한 미 일 유 중 

클라우드컴퓨팅 아키텍처 76.2 100 80.7 84.9 73.1 1.9 0.0 1.5 1.2 2.1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77.2 100 80.2 85.0 73.0 1.7 0.0 1.4 1.1 2.0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분석 78.6 100 81.7 85.6 74.5 1.6 0.0 1.4 1.1 2.0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75.9 100 81.7 84.5 73.9 1.8 0.0 1.4 1.1 2.0

※출처: IITP, 2015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2016.

<표 2-5>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기술수준

글로벌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융합 신기술을 위해 전통적인 단일 

클라우드에서 다중/연동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 분야/솔루션 특화 인프라로 

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전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도메인 특화 서비스 및 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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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시장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비 및 각 산업별 규제 존재

정부의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목표 수행을 위한 

전략적인 세부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 운영의 문제, 각 산업별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관별 분류 기준 등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저해하고 있다. <표 2-6>은 각 기관별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적용 

현황을 타나낸다. 

<표 2-6>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

대상기관
정보자원 중요도

상 중 하

중앙행정기관 ∙G-클라우드 ∙G-클라우드 ∙G-클라우드 우선

지자체 ∙자체 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검토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검토

공공기관
∙G-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검토 ∙민간 클라우드 우선

※ 출처 : 디딤365. G-Cloud 소개, 2015.

공공, 금융, 의료 등 주요 사업분야에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각 분야별로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추진 현황

분야 규제명 법령 규제내용 비교

금융
(금융위)

전자금융업
감독일반

정보처리위탁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위탁에 관한규
정’은 정보처리의 제3자 위탁을 제한하고 있었으
나, 가능하도록 개선됨(2015.7월)

완료

교육
(경찰청)

운전학원 등
등록

도로교통법(제101조, 제
104호) 및 시행령(별표5)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고시’는 
학원 내에 서버컴퓨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
으나 중앙집중식 서버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5.5월)

완료

의료
(보건복
지부)

전자
의무기록

의료법(제23조) 및 시행규
칙(제16조)

‘전자의무기록관리 보존을 위한 장비시설’을 병원
에 갖추도록 하고 있어(유권해석), 대안(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중

시행규칙입
법예고



- 14 -

교육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평생교육법, 사이버대학설
립∙운영규정(원격교육설비
기준고시)

‘원격교육설비기준고시’는 서버설비기준 등에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예정
(2016.6월)

금융
(금융위)

전자금융업
감독일반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및 시행세칙(제2조의2)

시행세칙신설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재전산센터 및 
정보처리 시스템은 물리적 망분리를 요구 (시행
세칙 제2조의2제2항)하여 규제 잔존

개정예정
(2016.9월)

보건∙의
료

(보건복
지부)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법률(제8조) 
및 시행령(제3조)

기탁등록 보전기관 지정요건: 생명연구 자원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
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
자를 1명이상 확보할 것

검토중

ICT일반
(미래부)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
본법(제31조의2) 및 시행
령(제15조의4)(공인전자문
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네트워크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
로 분리된 둘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을 갖추어야 
함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
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하여야함

검토중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
본법(제31조의2) 및 시행
령(제15조의14)(공인전자문
서중계자인력∙기술능력, 시
설∙장비규정)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위한 보
호설비로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이상의 망회선 
요구
중계자의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은 물리적으
로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

검토중

주택
(국토부/
미래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제13조)

아파트단지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단지 내에 
서버를 설치∙관리해야함

검토중 

※출처 : 관계부처합동,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2015. 재정리.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1.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확대를 위한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정부의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력,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전환과 정보보호 노력 등이 모두 필요하다. 정부는 보안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수준을 보장해주고, 보안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업체는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막연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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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기술 확장 고도화 및 융합형 신기술 확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이 낮은 기반기술 즉, 이종 망 및 기기간의 

연동, 실시간성, 신뢰성, 보안 기술 등과 같은 PaaS 기반기술을 확장시키고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미래 클라우드 분야인 융합형 신기술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솔루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기반기술 확장과 고도화를 위해 기존 클라우드 핵심 인프라 기술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R&D 발굴이 필요하다. 즉, 융합기술 연계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이종 인프라, 실시간, 고성능, 고신뢰성 등의 기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 R&D를 통해 취약 클라우드 기반기술 캐치업과 함께 그간 확보된 

기반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확장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융합형 신기술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클라우드 적용 확산 

R&D 발굴은 융합형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지향적 

솔루션 개발을 말한다.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을 통한 지속적인 융합형 신기술 

의제 발굴이 수반되어야 한다. 

3.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제 도입 및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임치제도 

도입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환 및 에너지규제 합리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선제적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국내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서는 기관별 분류보다 중요도에 따른 분류를 우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관해서도 중요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낮은 중요도 등급을 부여받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정보자원등급제’를 설계함으로 발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분류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공공 데이터의 대부분을 가장 낮은 보안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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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등급으로 포함시켰다. 

4. 산업별 규제 완화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클라우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된 숨은 규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에서 클라우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산업의 규제를 적절한 선에서 

개선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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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보호에서 비식별화의 기술적 문제점과 트렌드

제1절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법규제

1. 비식별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

가. 빅데이터 유통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

빅데이터는 스마트시티로 일컬어지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산해 내기 

시작하였다. 이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등 제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에 

콘텐츠를 제공할 젖줄과 같은 산업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23.1%)의 초고속 성장을 

보이며 전세계 시장은 2019년에는 486억달러 규모로, 국내 빅데이터 시장 역시 

26.5%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전제한 

자유로운 유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에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촘촘히 원천 봉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의 자원을 미래 

산업기술을 위해 제공해야 두 개의 명제를 만족하기 위해 정부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데이터를 유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범부처 합동으로 금융위원회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화 적정성을 평가하여 

활용가능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계 학술 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4) 오현식. “빅데이터 활용, 분석할 데이터가 우선”. DataNe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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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 논쟁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경우도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데이터 유통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활용(빅데이터)의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의 3 방향의 위험을 제시하고 빅데이터가 소비자 이익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독점이 강화 

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활성화의 충돌

가. 개인 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의된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정보통신방법 제2조 1항 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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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에 대한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악용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병력 등은 악용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다. 예를 들면 낙태의 경험, 치매유전자의 유무, 약물중독 여부, 

성적 취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일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7개법에 걸쳐서 자세하고 촘촘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요약 1

구분 근거 개인 식별 정보 항목

일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3조,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 주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식별정보 (ex. 의료정보, 
정신적 성향 등)

• 주체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일반 식별정보 (ex.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공공 
부문

• 전자정부법 제42조
• 정당한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식별정보 (ex. 인증서 일련 번호, 

유효기간 등)

• 주민등록법 제10조
• 신분 확인정보와 가족구성원 정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식별정보(ex. 성명,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주체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일반 식별정보 (ex.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9조

• 본인·대리인 확인을 위한 식별정보 (ex.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신분증 등)

민
간

정
보
통
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제24조

• 회원 관리를 위한 사용자 식별 정보 (ex. 이름, ID, PW 등)
• 정당한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식별정보 (ex. I-PIN인증, 단말정보, 

휴대폰정보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 휴대폰 결제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식별정보 (ex. 결제수단별 

개인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주체자의 신분 정보 및 통신상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식별정보(ex.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
• 위치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업무 수행 및 처리를 위한 통신상의 식별정보 (ex. 접속 IP정보, 
GPS 정보 등)

•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6조
• 제한된 연령 확인에 대한 식별정보 (ex. 법정 생년월일, 법정 

대리인 정보 등)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진흥원, “빅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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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요약 2

구분 근거 개인 식별 정보 항목

민
간

상
거
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자문서 서비스를 위한 식별정보 (ex, 공인전자주소, 송신자, 
수신자 등)

• 통신의 안전한 조치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정보 (ex.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거래 기록 및 배송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 (ex. 배송 주소지, 
수령인 연락처 등)

• 전자서명법 제24조
• 정당한 사용자임을 인증하는 식별정보 (ex. 가입자 이름, 

전자서명검증정보, 인증서 일련번호)

금
융
‧
신
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용정보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식별정보 (ex. 재산, 
소득, 대출 보증 등)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ex.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자료 등)

•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 (ex.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 신용정보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식별정보 (ex. 재산, 
소득, 대출 보증 등)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ex.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자료 등)

•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 
(ex.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5조의 3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자금이체 수행을 위한 식별정보 (ex.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정보)

보
건
‧
의
료

• 의료법 제2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항
• 산업안전보건법

• 정확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확인가능 한 식별정보 (ex.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가족력 등)

• 신체의 질병정보를 통해 인지될 수 있는 식별정보 (ex. 
감염병명, 혈액정보, 조직정보 등)

• 정확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확인가능 한 식별정보 (ex.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가족력 등)

• 신체의 질병정보를 통해 인지될 수 있는 식별정보 (ex. 
감염병명, 혈액정보, 조직정보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체 장애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식별정보 (ex. 주민등록번호, 
신체장애, 장애등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정보 (ex. 

가족구성원의 이름, 출생지, 소득 등)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진흥원, “빅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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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의 진화 관점에서 빅데이터 산업

1. 데이터 산업의 진화

과거의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 후 데이터 

기록 혹은 수집방법을 연구하고 원시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를 데이터 처리를 한 

후 데이터 정제를 거쳐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곤 했다.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직접 가공하고 분석하여 소비하는 형태는 산업의 

진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자급자족 형태의 데이터 가공 산업이다. 데이터 

과학자가 최종 소비될 때까지 모든 형태의 가공 공정에 개입해야 한다면 그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자급자족형 데이터 가공 산업에서 최근에는 생산자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여 최종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데이터의 장터가 형성되는 

중이다. 

데이터산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원시(Raw) 데이터들은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이 다단계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 즉, 

수집(Collect)되고, 취합(Integrate)되고, 변환(Transform)되고, 정제(Clean)되고, 

필터(Filter)되고, 통합(Aggregate)되고, 매쉬업(Mash-up)되는 등 여러 가지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됨. 이는 다시 재생산되거나 해석(Interpret)되거나 

평가(Evaluate)되거나 분석(Analyze)되고 최종 소비(Consume)된다.

이러한 데이터 장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수집상과 판매상, 

가공업자 등이 참가하여 데이터를 최종 소비자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판매함으로써 부가적인 가치를 생성하게 된다. 즉, 데이터 장터가 형성되고 

데이터 유통과 가공 산업이 성장되고 이들을 통해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는 

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성되는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유통하고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예컨대, 해외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재수집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주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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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와 포털사 등이 

자사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단계이다. 

점차적으로 데이터 유통과 가공 및 관리, 소셜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로 

전문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데이터 생태계에 속한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데이터 

생태계가 성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데이터 장터의 대두

인터넷 매체인 테크니컬 크런치의 편집자인 길 엘바즈는 2012년 9월 “데이터 

장터: 떠오르는 데이터경제”라는 칼럼에서 새로운 데이터 장터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비즈니스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데이터 장터가 

데이터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측했다.

네덜란드 학생 션 버클스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경매에 부쳐 약 50만원(350유로)에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그림 3-1]은 해당 기사이다.

※출처 : Wired Magazine, 2015.

[그림 3-1] 네덜란드 대학생이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경매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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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 DataCoup사는 고객의 데이터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개인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판매한다. [그림 3-2]는 

해당 사례이다.

※출처 : 이영환, 데이터 산업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제안 : 금융거래소형 데이터거래
소를 중심으로, 2015.

[그림 3-2] DataCoup의 개인정보 구매 스크린

창업학회지에 실린 논문 “데이터 산업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제안”(이영환 등, 2015.)은 데이터의 거래소가 자동화 정도와 부가가치 

생성정도를 척도로 하여 데이터 장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분은 

다음과 같다. 

§ Tailor-Made 형: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Data 

Analysts)가 재단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공급해주는 가내 수공업 

형태이다. 데이터 분석가가 일일이 개입하여 데이터를 재단하고 

분석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이지 못하지만 반면 다수의 창의적인 분석이 

필요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정형데이터 

보다는 비정형데이터 분석에 더 많은 집중을 하여 분석 작업에 특화된 

형태의 데이터 마켓이다. 이 유형의 장터는 Data.com, InfoChimps.com, 

Kaggle.com 등이 있다. 

§ 포털 형: 포털 형은 데이터를 기존의 포털처럼 만들고 파일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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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여 사용자들이 포털에 와서 데이터를 찾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장터이다. 이 유형은 Grocery형과 DIY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Grocery 형: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고려가 없고 툴이 

없어서 사용자들은 사용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반면 사용자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요리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만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철물점이 툴을 함께 제공하는데 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판매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 유형의 예는 DataMarket.com, DB 스토어 

(DBStore.or.kr) 등이 있다. 이 유형에는 각 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공정보공개 포탈이나 디지털리소스뱅크 등이 있다.  

§ DIY 형: 비정형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툴과 함께 

데이터를 공급하는 형태의 마켓이다. 종래의 철물점에서 톱과 망치를 

포함하여 목재까지 공급하여 고객이 DIY(do-it-yourself) 형태로 가구 

등의 재료를 사서 자신의 가구를 조립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비정형데이터 또는 정형데이터에 상관없이 고객이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것이라는 DIY의 전제를 하는 데이터 판매 형태이다. 

판매되는 데이터 분석 툴이 일반인들로서는 사용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위한 약간의 노하우를 익히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다수의 비정형 데이터를 판매하고 구매하기에 

적합하다. 이 유형의 예는 MS Azure, Data Marketplace, 한국 EBS 

클립뱅크(ClipBank) 등의 예가 있다. 

§ 금융거래소 형: 데이터 거래에 있어 자동화를 중요시하여 

비정형데이터가 아닌 정형데이터의 유통에 집중한 형태로 자동화 

정도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데이터의 가공 공정에 집중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은 비정형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포털형 보다는 진화된 형태이다. 거래소 

유형은 아직까지 구축된 적이 없다.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 장터를 도시하면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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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영환, 데이터 산업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제안 : 금융거래소
형 데이터거래소를 중심으로, 2015.

[그림 3-3] 자동화 정도와 부가가치 생성 정도에 따른 마켓 유형의 진화

제3절 데이터 산업을 위한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1.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개인의 데이터를 적절히 삭제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특정해 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은 대표적으로 k-익명성 모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로 

l-다양성 알고리즘과 p-민감성 k-익명성, (α, k)-익명성, t-근접성 알고리즘, (k, 

e)-익명성`, (c, k)-안전성, m-비밀성, 개인화된 프라이버시(personalized privacy), 

m-불변성, δ-존재성(presence), (ε,m)-익명성, l+-다양성,(τ, λ) 유니크성, (k, 

p, q, r)-익명성 등이 제안되었다. 

k-익명성은 NP-난해형5)의 알고리즘인 까닭에 변수가 늘어나는 빅데이터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k-익명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5) NP-난해형: NP-Hard, 변수가 늘어나면 슈퍼 컴퓨터급의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해도 연산이 불가능할 
만큼 연산이 복잡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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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다수 알려져 있다.

2.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쟁

비식별화를 둘러싸고 최근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요점은 NP-난해급인 k-익명성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알려진 현재 이를 보완하여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제적인지(practicality)와 함께 재식별화 기술에 대해 효과적인지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식별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비식별화가 필요없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 견해와 비식별화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 및 기관간의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비식별화 

주창자인 커보키안과 카스트로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While nothing is perfect,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of individuals from properly 
de-identified dat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dicated by commentators on the 
primary literature.“

(완벽하지는 않아도 비식별 데이터로부터 개인 재식별의 위험은 주요 문헌에서 주장
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낮다.) - 커보키안,카스트로

미국 백악관 보고서는 비식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관점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백악관 보고서는 비식별화의 완전성에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EU 보고서 또한 백악관 보고서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en data is initially linked to an individual or device, some privacy-protective 
technology seeks to remove this linkage, or ‘de-identif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but equally effective techniques exist to pull the pieces back 
together through ‘re-identification.’”

(데이터가 처음 개인 혹은 기기에 링크될 때,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이런 링크를 지
우려고 하거나 “비식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효과적 재식별화에 의해 링크를 되돌
려 만들어내는 기술 역시 존재한다.) - EU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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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4년에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다음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과 같이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출처 : 국무조정실 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4.

[그림 3-4]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관리절차

※출처 : 국무조정실 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4.

[그림 3-5] 개인정보 식별 요소 삭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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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무조정실 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4.

[그림 3-6] 개인정보 삭제 후 재식별 가능성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서는 k-익명성을 사용할 것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시 l-다양성과 t-근접성 알고리즘까지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4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k-익명성 모델은 NP-난해급 문제로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은 빅데이터 현장에서 사용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비식별화 모델인 k-익명성은 자체로 완벽한 비식별화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 k-익명성 알고리즘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면 k-익명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유통”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식별화 모델인 k-익명성을 요건을 완화하고 빅데이터에 근사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백분률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연구하고 데이터 비식별화 모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정보결정권을 이용하여 빅데이터의 유통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자기정보결정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싶은 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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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판매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과도한 정보보호는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따라서 제4차산업혁명에 뒤쳐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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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현황과 발전 방안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현황

1. 자율주행자동차 개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Automated Car)는 ICT 

기반으로 자동차와 도로인프라 등 차량 자체와 도로 환경에 내재된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레이더, 카메라 등 차량-도로의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정보를 해석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상황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미지출처 : 자동차부품연구원, 커넥티드카의 개념도 (재편집)

[그림 4-1]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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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운전자의 시각과 종횡 제어에 의해 주행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의 

차이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시각을 담당하는 레이다(Radar), 

레이저스캐너(LiDAR), 카메라 등 영상센서와 위성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자차 위치를 계산하는 GPS 등 다양한 센서 부품 및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추고 주행 자체를 자동화 한다는 

점에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의 주행 조작 개입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4-1> 참조.

- 레벨 1 : 차간거리제어, 차선유지지원 등 단위 기능의 첨단운전지원시스템

- 레벨 2 : 차간거리제어, 차선유지지원 등 2개 이상의 첨단운전자지원 시스템이 
통합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사고발생시 법적책임이 운전자가 부담

- 레벨 3 : 제한된 도로영역, 기상조건, 운전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을 자동차와 운전자가 부분 책임을 지는 
자동화 수준

- 레벨 4 :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로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은 자동차가 지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표 4-1> 자율주행자동차 자동화 단계 (미국 연방 고속도로안전관리국)

구분 자동화 수준 내 용
레벨

0
No Automation

운전자가 항상 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 등 안전에 민감한 기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등 안전조작에 책임

레벨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상황에서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예) ACC, LKAS, AEB

레벨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특정 주행환경에서 두개 이상의 제어기능이 연계되어 작동.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포함한 주행상황 모니터링 및 주행안전에 책임을 지고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예) ACC 및 차선중앙유지, 핸들 및 페달 미제어

레벨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특정 교통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가 제어가요한 경우 경보신호 제공. 
운전자는 간헐적으로 제어

레벨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운행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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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요소는 자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행공간상의 

이동객체 및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부품을 포함하는 센서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주행환경 인식 시스템, 주행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주행상황 

판단 및 주행전략을 수립하는 주행상황 판단시스템, 주행상황 판단시스템에서 

수립된 주행전략 및 경로계획에 따라 차량의 가감속 및 조향 등 종횡방향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에 연계된 엑추에이터 등의 전기 

전자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구성요소의 센서 부품 및 제어계통을 구성하는 일부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대부분은 영상신호처리 소프트웨어, 상황판단 알고리즘, 

주행제어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가 구성요소 중에 커다란 비중 및 핵심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요소는 <표 4-2>와 같다.

<표 4-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내 용

환경인식
o 레이다, 라이다, (스테레오) 카메라 등의 센서 사용
o 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차량, 보행자 등), 도로표식(차선, 정지선, 

회당보도 등), 신호 등을 인식

위치인식 
및 맵 매칭

o GPS/INS/Encoder, 기타 맵핑을 위한 센서 사용
o 자차의 절대/상대 위치 추정

판 단

o 목적지까지의 경로 계획
o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
o 주행 상황별 행동 판단(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 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 등)

제 어 o 주어진 경로를 추종하기 위해 조향, 가감속, 기어 등 액츄레이터 제어

인터랙션
o HVI(Human Vehicle Interface)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 및 정보제공, 

운전자로부터의 명령 입력
o V2X 통신을 통해 인프라 및 주변차량과 주행정보 교환

※ 출처: ETRI,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013.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는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차량무선통신시스템 

(V2X), 자율주행 정밀지도, HMI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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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표 4-3>과 같다. 

<표 4-3>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 

핵심기술 내 용

첨단 
운전지원 
시스템
(ADAS)

o ADAS의 기본 구성은 인지-판단-제어
o 인지 : 신호처리 SW 성능 향상 및 센서간 융합에 주력,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o 판단 : 주행상황 알고리즘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
o 제어: 엑셀/브레이크, 엔진출력, 핸들 등을 제어

차량 
무선통신 
시스템
(V2X)

o 개념: 차량과 외부환경(차량/인프라)을 연결하는 기술
o 역할: 외부차량, 인프라 등과의 통신을 통해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 정보, 전방 도로의 교통사고 정보 등을 제공
o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전자/통신장비로 구성돼 있소 해킹, 보안에 취약

자율주행 
맵

o 개념: 도로의 모든 고정 물체의 위치/형태를 포함한 정밀 지도
o 역할: 도로 내에 있는 모든 고정된 물체의 위치 및 형태 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의 위치 인식, 커브/구베 등 도로속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o 정밀지도의 구축측면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고정밀 지도 및 지역별 
도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로상황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는 LDM (Local Dynamic Map)이 필요

HMI

o 개념: 운전자와 차량간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채널/방식
o 역할: 제어권 전환의 안전과 다양한 사용자 경험 제공
o 자율주행주행차는 운전자 상태와 도로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간 차량 제어권을 서로 안전·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HMI 개발이 필요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및 업체전략, 2015.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의 기반이 되는 부품기술로는 레이더 기반 

주행상황인지기술, 영상기반 주행상황인지 기술, 통합 운전자 상태 인지기반 

자율주행 모듈화 기술,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ADR 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맵 등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기술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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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기술 

핵심부품 내 용

레이더(라이더) 
기반

주행상황인지 
모듈

주행환경 상의 다양한 대상물체나 주행 상의 장애물의 거리 및 
부피를 측정하여 대상물체의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인식하는 
레이더(라이더) 센서기술에 추가해서 디지털 맵, V2V 통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융합하여 전방위 대상물체 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부품 기술

영상기반 주행
상황인지 모듈

주행차로 유지 및 다차선 변경, 합류로 및 분기로 합류 지원, 주차 
유도 및 자동주차 등을 위해 영상센서 기반의 차선, 표지판, 차량, 
이륜차 등의 형상정보와 거리정보에 대해 주행 외에 건한 검출 기술 
및 초고해상도 카메라 모듈기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ADR 모듈

자율주행차의 사고시점 전·후 일정시간 자동차의 내외부 영상 및 
음성정보, 서라운드 센서정보, V2X 통신정보, IVN을 통한 차량정보 
등을 저장하며 필요시 저장되었던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한 ADR 
(Autonomous-driving Data Recorder) 모듈 기술

V2X 통신모듈

자율주행을 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자동차와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차량-도로(V2I), 차량-차량(V2V), 차량-노매딕(V2N) 간의 
양방향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통․협업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차량 무선통신모듈

자율주행 
정밀지도

자율주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의 모든 정적인 주행환경 정보를 차로 
단위의 고정밀 3D 형식으로 구성하여 자율주행을 위한 전방 도로 
환경 예측 및 주변상황 인식성능 향상이 가능한 자율주행용 고정밀 
3차원 맵 기술

고정밀 
복합측위 모듈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의 자차 위치와 헤딩 각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보함을 목적으로, 주행차량의 절대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위성신호와 더불어 주행환경 및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주변환경에 
강인한 측위기술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자율주행차의 주조향 장치 및 주제동 장치 고장발생시 운전자의 
개인시점까지 차량 안정성 확보를 위한 Fail Safety가 반영된 
고신뢰성 전동식 이중안전 조향 및 제동 엑추에이터 모듈 기술

 ※ 출처: 문종덕,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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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각국 정책 및 기술 동향

1. 해외 정책동향

가. 미국 

미국은 그동안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챌린지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왔으며, 교통부의 

연방도로국(FHWA : Federal Highway Agency) 산하기관으로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안전규정에 관련법규 제정을 

목적으로 관련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앤소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7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40억 달러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원정책과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정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 규제 분야의 경우, 2016년 3월까지 네바다 등 

7개주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5년 말부터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도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핸들과 브레이크를 의무 장착되도록 하는 신규규제를 추진 

중인데, 이는 핸들 및 종방향 가‧감속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중인 구글에 반하는 규제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계는 미국 내 주별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기준과 규제가 없거나 다른 경우가 많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상용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규 제정 

촉구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NHTSA는 2016년 3월 발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규의 안전기준 대부분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 

중인 것을 가정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상에 동일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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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2016년 7월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 내 주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다.

나. 유럽 

유럽의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 CO2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트랙은 EU 주도 연구과 

각 유럽국가의 개별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EU 국가별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발간된 2건의 

보고서(EPoSS, ERTRAC)를 통하여 유럽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수준과 

사회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표 4-5> 유럽 자율주행자동차 로드맵

마일스톤 대상도로  교통상황 인식대상 기술 및 시나리오

Milestone 1
(2020)

주차장
자동차전용도로

(motorway)

저속
덜복잡한
주행환경

traffic jam chauffeur
(차선변경포함)

Milestone 1
(2022)

highway chauffeur

Milestone 2
(2025)

자동차전용도로
(motorway)

중고속

higher AD
highway autopilot

· A→B 구간 자율주행
· 운전자 자유도 제공

동물
동물충돌회피

철길건널목 주행

Milestone 3
(2030)

도심
(city)

복잡한
교통환경

교통신호
보행자
이륜차

highly AD (driverless
지향기술혁명), 지역/ 
도시별 자율주행기술 

요구사항 상이
※출처 : EPoSS 2015, ERTRAC 2015.

EU 주도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은 EC 산하의 DG-CONNECT (Directorates 

General-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s and Technology), 

DG-RTD(Directorates General-Research and Innovation)에 의해서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DG-CONNECT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운전자 및 차량과의 상호작용 연구를 목적으로 HAVEit(Highly Auto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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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 SMART-64을 진행하고 있고 DG-RTD는 

CityMobil, SARTRE(Safety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와 같은 도심 

이동수단 및 대형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교통체계와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영국 교통부는 2015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20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통부와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연계 기술에 대한 

정부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코번트리, 밀턴케인스 등 도시 4개를 선정하고 

분야별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2018년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2500명 이하,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 교통 사회 실현을 위해 “SIP-자율주행시스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 (SIP :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에서는 자동차의 자율 시스템에 차량-차량 간, 도로-차량 

간의 정보 교환 등을 기반으로 2020년 초반부터 자율주행시스템의 실증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6월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주행 비즈니스 

검토회”를 구성하여 자율주행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발표한 바 

있는데, “자동주행 비즈니스 검토회”의 SIP는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업계와 

히타치 제작소 등 부품 기업이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기술과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공동 기술개발로 투자 효율성 달성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추구하며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시험방법, HMI, 사고정보DB 등을 

개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38 -

2. 해외 기술동향

가. 미국

2012년 5월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면허 획득에 성공하고 

최근 6년간 330만km의 시험주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도하는 구글은 토요타 프리우스 및 렉서스 RX450h차량 등 10여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도로와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42만 km 거리를 

성공적으로 주행한 바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의 앞과 뒤편에 4개의 레이다(Radar), 천장에 

3차원 라이다(LiDAR), GPS/INS/Encoder, 실내에는 전방을 주시하는 2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차량, 보행자, 도로, 신호 등을 인식하며 자동으로 주행하는 

방식이다. 2016년 2월에 시속 3km로 시험주행 중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낸 

사례가 발생하기 까지 구글은 최근 6년간 330만km의 시험주행에서 구글 

시험차량의 과실이 아닌 주변차량의 과실로 17건의 사고가 겪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Google.

[그림 4-2]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포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5억 달러를 전자화된 자동차 솔루션과 

미래자동차 UX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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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자동차를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 북미 오토쇼 세계 최초로 

고도의 위치확인 기술을 적용하여 눈길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였다.

테슬라는 2015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오토스티어링, 차선변경, 

자동주차, 측면충돌 경보 등의 기능을 보유한 NHTSA 레벨 2수준의 

오토파일럿(Autopilot)을 공식 출시하였다. `오토파일럿`의 주요기능으로는 

선행차량 추종 기능과 자동 브레이크 기능, 차선 유지(LKS), 자동주차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센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자동운전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는 다양한 주행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가까운 

시일내에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움을 인식시켜 준 대료적인 사례가 되었다.

나. 유럽

벤츠는 스테레오 카메라, 멀티 레이더를 기반으로 주변환경을 인식하며 

차선유지 및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NHTSA 레벨2 수준의 벤츠 

S-class를 양산하고 있다. 벤츠는 2013년 S-class 차량으로 104km의 실도로를 

무인주행에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를 양산하는 세계 

최초 완성차 기업이 되는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BMW는 2015년에 New 7 Series를 이용해 무인 원격주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자, 초보운전자, 장애인 등 운전약자가 차선을 변경할 

의지가 있을 시에는 자동차 스스로 자동제어가 가능한 차선변경보조 및 

자동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우디는 2015년 프로토타입 자율주행 시험차량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약 900km 구간을 언론사 기자만을 태운 채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다. 

볼보는 스웨덴 정부와 협력하여 2014년부터 자율주행 실증사업인 Drive-m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약 

100대로서 자율주행의 기술적, 사회적 효용과 소비자 요구사양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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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학계의 경우, 로잔공대 캠퍼스 내에서 프랑스의 Induct사에서 개발한 

6대의 자율주행셔틀이 운행될 예정인데, 2012년에 시속 20km 속도로 운행되고 

GPS, 레이저 센서, 3D 카메라 기반으로 최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Navia 

무인셔틀이 처음 공급되어 운행중에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Parma대학의 

자율주행자동차 “BRAiVE”가 2013년에 파르마시 외곽 자동차 전용도로 및 

시내도로 환경에서 실환경의 교통상황 속에서 25km 거리의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주행경로에는 시골과 도심의 도로와 2개의 

고속도로구간과 교통신호들과 로터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험차량에는 

고가의 라이다 없이 스테레오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었다.

다. 일본

도요타는 2016년 상반기에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TRI)”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SW, 자동차 

빅데이터, 기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TRI는 향후 5년간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분야에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자동차 기술의 경우  운전 스킬에 상관없이 사고를 내지 않는 기술, 자동차를 

더욱 운전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 인공지능과 학습된 기계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산은 2015년 10월 일본 동경모터쇼에서 향후 4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 10종 이상을 양산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닛산은 자국내의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연구그룹을 실리콘벨리로 이미 이전한 바 

있고 2013년 말 도심형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기반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는 도심 교차로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 도시 교통체계를 따라 

자율적으로 주행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중에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여객운송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Robot Taxi사가 2015년에 

설립되었다. Robot Taxi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또는 고령화로 인해 과소화가 

진행중인 지역의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분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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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진행했던 실증실험에서는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로봇택시를 이용한 Door-to-Door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택시의 서비스 사례는 [그림 4-3]과 같다.

※이미지출처 : 로봇택시, https://robottaxi.com/

[그림 4-3]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 시내를 달리고 있는 로봇택시

라. 중국

중국의 인터넷 검색기업인 바이두는 BMW와 협력하여 2015년 12월에 3D 도로 

맵 기반으로 베이징 고속도로와 시내를 포함한 30km 주행 (최고속도 시속 

10km로 좌우회전과 차선변경, 경사로, 유턴 등을 수행)에 자율주행에 

성공하였다. 시험운전차량 BMW 3시리즈에는 바이두가 개발한 오토브레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자율주행맵과 주변환경 등을 분석하여 차량의 거동을 

자동제어 하였다. 

3. 국내 동향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정책 측면에서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등 그간 부처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정부는 2014년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에서 

스마트자동차분야 구성을 통해 자동차와 도로, 관련 ICT 기술 등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에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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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기술개발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산업부의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능동안전시스템, 핵심부품 등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중이며, 국토부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ICT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고속도로(C-ITS)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하이웨이사업, 군집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K-City 구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공통 기반기술인 자율주행 SW 및 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맵 구축 SW, 개방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V2X 통신 보안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업계의 경우 완성차 업계인 현대기아차, 1차 부품업계인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오토에버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및 전장부품 등 분야에 

대한 양산 기술 및 선행 기술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자체 기술력 부족 및 국내 부품조달이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두뇌역할을 하는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기술을 

수입하여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양산차를 출시하는 시장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 

국내 최대의 1차 부품업계인 현대모비스의 경우, 중장기 연구전략방향으로 

2015년까지 R&D 분야에 1조 8,000억원 투자, 2020년까지 사내 전장부문을 

20%까지 확대하여 기존 기계시스템 부문에 첨단 전자기술을 융합하여 차선유지, 

자동주차, 충돌회피, 차간거리 제어기술 등을 확보하는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융합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 만도는 국내 최초로 자동주차시스템(SPAS)과 

적응 순항제어시스템(ACC)를 독자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2, 3차 자동차 부품업계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GPS, 

카메라/영상센서, 각종 센서 등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시스템 및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개발은 센서 부품 및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및 투자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3 -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1. 법 규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의 첫 걸음은 기존 자동차 기술 및 산업에 맞추어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련 법 규제를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 및 운행에 

가능하게끔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법을 개선하는데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 및 

상위 규범인 제네바 국제협약에 따르면 무인 상태로 운행하거나 손을 떼고 

운전하는 등의 자율주행은 현행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및 운행은 현행 법규하에서는 불법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도 운전자의 핸들 등 조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제 제약 하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시험차량에 예외적으로 시험운전면허를 부여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국토부에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치면 시험운행이 허가된 공도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2016년 말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한 자율주행 시험도로를 2017년부터 허가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제 개선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다. 

2016년 3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허용되면서 공도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시험과정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보험제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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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자율주행 레벨 2에서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그 책임여부가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완전자율주행단계인 레벨4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법 제도 개정과 함께 보험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실증 활성화를 위한 시험운행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선진국 대비, 4~5년 정도 낙후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구자들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인프라로서 실도로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단지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보험문제 등 제반 제도 정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하여 임시운행허가제도의 규제 완화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단지 확대를 전략적으로 선결해야 할 사안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허가에 

이어 판매와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에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공도를 달리거나 자율주행 군집트럭의 운행을 허가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시 

탑승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네덜란드는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차종에 

관계없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2인 이상의 운전자의 탑승 등 까다로운 

안전운행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험운행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 음역지역이나 캠퍼스 등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실 환경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신서비스 시범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도 역시 시급하다, 해외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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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진행 중인데, 일본, 미국,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등 각지에서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이용한 무인셔틀 버스 시험운행을 셔틀을 도입한 버스를 수입해 

셔틀버스 시험운행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3. 사용자, 사회적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탑승 운전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과도한 신뢰나 불신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 및 보행자들까지 섬세하게 고려된 사용자 수용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섞여서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상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존재가 

거부감이나 위협감 없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법적, 문화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법적인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실 도로 주행을 위한 

법규개정, 안전시스템 장착을 확대하기 위한 안전규제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기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던 자동차를 

종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능을 갖춘 객체로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없이 

안정적으로 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화, 인프라 정비가 법 

제도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4.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 마련

자율주행자동차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의 비중 및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서 

지니는 산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통인명사고 저감, 교통체증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목표로 편리한 투자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초기 시장창출을 통한 민간에서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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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공공, 민간 부문에서 소비자 구매 확대를 위한 세제정책 등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의 보급 및 확산 정책 수립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일반시민의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안전운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를 통해 청소년 학생 및 시민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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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공지능과 법체계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필요성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현실화 되면서 거론되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의 배상책임과 처벌, 자동적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 로봇활동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등 알고리즘의 실수로 불법행위나 피해가 발행했을 때의 

법적 처리 등이 있다.

사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원격로봇에 법인격을 의제할 것인가,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agent)로 볼 수 있는가, 주식거래 알고리즘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로봇의 진단과 로봇수술을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할 것인가, 

알고리즘의 편향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의 처리와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하지만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은 생각해 본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규범적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고 종래의 법적 틀로 풀어내기에는 

예상하지 못하던 범주이므로 법적 해석은 곤란에 처하게 되고 이론적 토대도 

부족하다.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 그 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적 토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필요성

라이언 칼로(Ryan Calo)는 로봇공학의 발전이 기존의 법률과 규범체계의 

긴장을 증가시키므로 인공지능 등장으로 새롭게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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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로봇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연방로봇위원회(Federal Robotics Commission)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디 하트조그 (Woody Hartzog)는 기존의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로봇 문제에 대한 담당기관으로 적절하다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로봇이 

오작동과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불공정한 행위 또는 기만적 관행으로 보아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적용하면 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지만 로봇의 행동이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RoboLaw 프로젝트는 2014년 ‘로봇공학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자율주행 차량, 수술용 의료로봇, 로봇 인공기관, 

돌봄 로봇으로 나누어 규제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활용되는 분야별로 쟁점을 분석하여 규제를 검토하였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사회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처가 적당할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로봇위원회가 적당할지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비한 규범체계 정립요구 

증대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인간의 규범(가치)적 판단과 

행위기대가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기존 인간중심의 

규범체계도 근본적인 변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적․사회적 활용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및 권리의 범위 혼선에 대비해서라도 법률적, 규범적 

접근이 중요해졌으며 일부 법학자들은 ‘로봇윤리’의 수준을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터넷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로봇법’, ’AI법’ 

등과 같은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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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로봇의 확산은 규범 환경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므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규범 

이슈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규범 형태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요구되며 킬러로봇의 군사적 이용, 드론 해킹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법적용 논란 

등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에 따른 인간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리적 차원을 넘어 법제도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투로봇, 킬러로봇 등 이른바 ‘치명적 자율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의 개발 및 이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대

§ 드론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는 드론 운영과 관련한 위험 

해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는 사람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의 책임주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 

자동차의 사무공간화 등 스마트워크의 시공간적 확장에 따른 노동법 등 

다양한 법규제 이슈가 파생되고 있음.

§ 초기에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법(tort law)의 틀에서 논의했지만 점차 그 

규제 한계를 인식하면서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중심으로 인공지능 

규제이슈 지형도 변화하고 있음.

미국 조지메이슨대 법학자 매튜 슈어러(Matthew Scherer) 교수는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isks, 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2015)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규제주체들의 역량과 전략 부재를 지적했고, 아일랜드 NUI 

Galway대 법철학자 존 대너허(John Danaher) 교수도 입법부, 규제당국, 사법부 

등 규제주체들의 인공지능 규제역량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대의 저명한 인공지능 법학자인 라이언 칼로(Lyan Calo) 

교수는 현행 법체계로는 향후 도래할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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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체계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새로운 법제의 모색을 준비해야 한다.

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로봇윤리 및 인공지능 규범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학제 간 연구기반 조성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사회적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부-민간 

및 산‧학‧연 학제 간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는 경제･산업정책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로봇법(RoboLaw)’은 로봇 관련 법규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젝트(2012.3-2014.3)로 ‘로봇규제 가이드라인(Guidlines on Regulating 

Robotics)’를 도출하는 등 산업발전의 관점을 넘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및 

윤리적 이슈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움직임이 주로 일부 기업, 민간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체계가 

단기적 결과 중심, 정부과제 위주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민간기관과의 

협업, 미래사회 융합연구와의 연계 등 기초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및 연구 

체계가 필요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실존위협연구센터’, 영국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 미국 ‘미래의 삶 연구소’ 등과 같이 인공지능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연구기반을 서둘러 조성하여 인공지능의 

기술적․사회적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및 관련 연구기관들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로봇윤리 로드맵’ 등과 같이 가치상충 및 윤리적 딜레마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설계방법론 개발 및 연구는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 및 규범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덕적 설계 및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인문-기술공학적 융합연구 및 실험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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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점의 차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산업의 한 축에는 소프트웨어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의 핵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쏟아내고 있다. 

인력 양성,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개선,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등 

모든 정책들이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도 하다. 업계는 입법과 정책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풀리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각각의 법과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정책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분야에 따라 하나의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통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법 제도적으로 포섭되어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의 범위를 다루게 될 때에는 용어의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법과 정책이 문자로 표현될 때는 어느 분야의 누가 보더라도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와 관련 용어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각 분야의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 각자가 다른 

측면에서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그러한 모든 정의에 

대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구(球)를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이것을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는 3차원 공간 정면에서 

선이라고 읽고 누군가는 측면에서 타원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각종 법 정책들이 소프트웨어를 동일 

공간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공감해야 한다. 부처마다 혹은 업계에 따라 바라보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면 정책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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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관한 법률은 보호의 방향과 진흥의 방향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법이나 특허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관련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ICT 특별법”)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이나 발전을 위한 육성법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 

활성화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을, 특허청이 

특허법을 담당한다. 

산업을 법제도 측면으로 보면 이들 각 부처가 소프트웨어를 구(球)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과연 현재 각 부처가 쏟아내는 법과 정책들이 이를 

같은 시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소프트웨어의 분류와 이슈

소프트웨어는 전통적 관점에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일컬어지는 완성형 소프트웨어, SI(System Integration) 형태의 주문제작형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그것이다. 각 

분류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인지 사용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지식재산권 이슈는 달리 나타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개발회사인 저작권자(라이선서, licensor)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기업(라이선시, licensee)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과 그 해석이 주된 문제이다. 법적 해석이 기술적인 이슈들과 

결부되어 있어 그 해석이 쉽지 않다. 

주문제작형(SI) 소프트웨어 분야는 저작권 귀속 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자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수주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며,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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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저작권 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 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도 여러 지식재산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의 문제는 점차 늘어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각 법 정책들이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인지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보는 시장을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용어의 법률적 정의가 적합한지, 

각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지, 각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컴퓨터프로그램의 법률적 정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혼용되는 용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비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 

(음성, 영상정보 등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자료”이다.6) 저작권법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한다.7) 그리고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방법 심사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으로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
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7)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
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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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법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모든 기술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술서, 설계서, 매뉴얼 등의 관련 자료도 해당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바라보는 관점과도 유사하다.8)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 등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을 모두 포괄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그 중에서 

표현된 창작물로만 한정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소스코드, 목적코드, 컴파일이나 링크된 파일, 설치 

파일 등이 해당된다. 설계도, 구조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매뉴얼, 기술서, 안내서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실생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별히 구분하여 쓰지 않지만, 

각 법률에서 정의가 미묘하게 차이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다루고 있고 정의 조문을 통해 법률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각각의 정의가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가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명령’은 보호하되 지시, 명령의 조합인 해법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그 요구사항에 맞춰 보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은 1980년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3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다. 개발 

환경은 텍스트 기반에서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고, 유통 환경은 

디스켓과 같은 유체물에서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무체물로 그 중심이 

8) 소프트웨어는 (1) 실행되면서 원하는 기능이나 함수, 성능을 제공해주는 명령어들(컴퓨터프로그램); (2)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 구조; (3)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운영을 나타
내는 하드카피나 가상의 형태의 문서라고 정의한다. (Roger S. Pressman, Software Engineering: A 
Practitioner's Approach, 7th Edition, McGraw-Hill, 201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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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산업의 일부로서 적용되던 것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의 단면으로 일반화되었다. 

과거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와 같은 ‘지시, 명령’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시, 명령에만 해당되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폰트 파일(ttf)이나 jpg, mp3 파일 같은 

것도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폰트, 이미지, 음악과 같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포맷 그 자체까지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는 범위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지시, 명령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시, 명령의 조합인 해법(알고리즘)인 소프트웨어의 SSO(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는 우리법 상 보호가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코딩(coding)은 보호하지만 구조(Architect)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법의 정의 규정으로 SSO를 무조건 보호 범위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수많은 지시와 명령의 조합이고 문제처리의 논리수순인 

알고리즘의 집합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하는 것은 프로그래머 혹은 코더이지만,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구상하고 설계하여 프로그래머에게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키텍트이다. 아키텍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정의에 그치는 ‘지시, 명령’을 넘어서 보호의 

영역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특허로 허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는 문제해결방법 자체를 특정 기업에 독점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거나 응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요구사항의 도출과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유통 전반적인 단계를 어떤 법률로 보호하고 어떤 정책으로 육성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어떤 단계의 어느 부분을 보호해야 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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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육성할 것인지가 합의되어야 한다.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과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각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들이 지향하는 본적인 목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체적으로 연계시키는 

연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법적 해석의 시작이자 정책의 

시작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이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 개발자와 사업자의 저작권 관계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다만 사람이 아닌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9)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창작자는 그 

사람이 속해있는 조직이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가 저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나 게임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면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갖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종업원)은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저작권도 갖지 못한다. 개발자는 본인이 소스코드를 개발하였으므로 

스스로를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 종업원이 

취업규칙·근무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자신이 저작권자가 된다거나 회사와 

공동저작권을 갖는다는 등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면 개발자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종업원의 입장에서 입사 시 그러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소스코드를 갖고 나와서 재사용하거나 

경쟁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실제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9)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
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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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는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육성하고 양질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동인으로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적용되면 실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고, 특허의 직무발명과 달리 창작의 대가로 급여 이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발자 개개인에게 권리를 주어 독려할 것인지, 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독려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관련법과 제도 역시 그에 맞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일명 ‘사적복제’라는 규정으로 인해 집에서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은 설치 등의 방법, 일명 데드카피(dead copy)를 통해 

판매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해당 조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 규정 또다시 덧붙여져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조항은 얼핏 보아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넘어서 잘못 해석하면 이러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제한한 요건을 본문과 본문 괄호, 단서 

조항으로 여러 번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나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진 바도 없어서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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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아날로그 저작물과 

달리 설치 과정을 통해 저작물 전부가 복제되고,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여 이용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아날로그 저작물은 복제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복제물은 원본보다 통상 품질이 조악하므로 저작권자의 

시장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제물 간 품질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적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지를 꺾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대신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독일 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리 목적만 아니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있다. 

'판매용 프로그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한 본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 

S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큰 저작권 이슈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문제이다. 

SI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는 수주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각자의 사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주자(개발자)가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 별도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한 복제권, 전송권 등은 물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원칙적으로 저작자(창작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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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주자가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명시하면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간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저작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발주자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소스코드를 

수정하해야 하고, 향후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재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수주자로부터 양도받아야만 한다. 

반면 수주자는 모든 저작권을 양도할 것인지 자신에게도 저작권을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발주자와 수주자는 ‘발주자(갑)가 대금을 

지급하면 수주자(을)는 산출물을 납품함과 동시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발주자에게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자신들이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이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자신들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넘긴 것이므로, 향후 자신들이 

개발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SI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비즈니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스스로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해서 무(無)권리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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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주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나 성능개선 등 소스코드의 변경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재설계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SI 시스템 개발 용역인 경우라면, 수주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양도하거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 저작권자는 통상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그 자체로 판매하거나 일부 

가능만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양도하면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까지도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계약이 

포함된다면 그 범위를 상호간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 소스코드 제공은 

주문개발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핵심 컴포넌트와의 연결 부분은 

소스코드를 제공하더라도 컴포넌트 그 자체의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법적인 저작권 문제를 

검토할 인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면 계약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해석의 문제에 가깝다. 이에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라도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획재정부 고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주자가 수주자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지 않고 수주자와 

발주자가 공동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10) 

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8호. 2016.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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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
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
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
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
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
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
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
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조항 대신, 

“수주자와 발주자가 공동저작권을 갖고, 다만 각자 사업화 할 수 있다”는 

유형으로 명시하면 된다. 공공기간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소스코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 보다, 납품받은 시스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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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을 가짐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된다. 

또한 수주자는 저작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하여 향후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하면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 저작권 문제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발주자가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음으로 인하여 상대적 

약자인 수주자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특히 영세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의 귀속 문제 등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제는 계약예규의 선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킬 단계이다. 

계약을 통해 개발하고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주자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SI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있거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인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발주자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저작권 양도계약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용역계약으로 수행된 개발 사례를 분류하고 연구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구체화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라이선스의 양립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시가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반면 GPL, LGPL, MPL 등 

각각 다른 라이선스 조건을 채용하여 사용과 배포의 방법을 달리 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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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문제는 여러 소스코드를 가져다 수정하거나 재사용할 때 

각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GPL 소스코드를 이용하면 수정한 

소스코드도 GPL로 배포해야 한다. MPL 소스코드를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MPL로 공개해야 한다. 이때 GPL 소스코드와 MPL 소스코드를 섞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는 어떤 것으로 공개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GPL로 

공개하면 MPL 라이선스 위반이 되고 MPL로 공개하면 GPL 라이선스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오픈소스의 

양립성(Compatibility) 문제이다.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이용허락’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 및 범위를 말하므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물 이용허락 위반으로 연결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

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것이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 모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위반에만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시스템의 호환성 못지않게 

저작권 이용허락의 호환성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자칫 저작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애써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출시하지도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파생저작물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설계 한다거나, 라이선스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방법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다루는 부처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저작권을 

다루는 부처는 오픈소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한쪽에서는 

오픈소스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홍보할 것이지만, 한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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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홍보한다. 양날의 검이다. 이 때 

오픈소스의 활성화 정책에서 오픈소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를 조건으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픈소스의 양립성 문제는 오픈소스 진영의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도 개발자들이 사전에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개발자들에게 코딩교육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의 법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자 단계에서 오픈소스 양립성 문제가 1차로 필터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 또는 법적인 문제라고 하여 개발자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크다. 이를 간과했다가, 개발 과정에 혹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무팀 단계에서의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다.

6.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정책은 권리자와 소비자의 정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식재산이 중요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이해도는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저작권에서도 그 이슈는 저작권법 자체의 

문제에서 저작권 계약의 해석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에 대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떤 분야이든 산업이 발전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패키지 분야를 예로 든다면, 저작권사가 ‘생산자’일 때 기업이나 기관은 

‘소비자’가 된다. 문제는 일반 기업사용자(소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권리자(생산자)만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작권자들의 경고장 발송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이 소비자가에 얼마나 큰 비즈니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11) 

11) “외국계 SW 업체들, 저작권 침해 기업 색출 혈안”, 시사저널, 2016,  “SAP, 국내 대기업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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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발자가 발주자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특히 영세 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정보 불균형에 대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권리자는 형사구제와 민사구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형사구제는 저작권자가 국가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민사구제는 침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소송은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에 관하여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1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된다.13) 종업원의 업무에 대하여 회사의 주의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자 종업원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잘 모르는 회사들은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혹은 침해가 되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합의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도 현명한 

소비자(Smart Consumer)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용자도 법이나 제도에 

익숙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를 기업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 Software Asset Management)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국제표준(ISO/IEC 19770)으로 발표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8월 국내표준(KS X ISO/IEC 19770)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가공인 자격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검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4)

‘저작권 사냥”, 전자신문, 2016. 등.
12)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
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
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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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영역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가장 상위법으로 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 

명시하고 있다.15) 또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는 IT서비스관리와 IT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하는 SW공학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을 제외한다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조 제2항 제9호),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통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산업이 

있으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개발자는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발 교육을 

장려하고 그들이 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만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대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도의 영역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오염된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 

14) 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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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1. 소프트웨어 법제도 전문가의 양성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공학의 영역에서 법은 법학의 영역에서 각각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와 법제도의 충돌과 공존의 문제는 어느 

쪽에서도 깊게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곧 시장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기술 영역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노력의 결과가 어떤 

법으로 보호받고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적어도 어떤 것이 

보호받는 영역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리버스엔지니어링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영역과 저작권에 

관계없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된다.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교육과정에서 

기술의 접근 외에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다뤄지고 기본적인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소프트웨어 관련법이 합해진 융합의 영역을 

이해하고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일명 “소프트웨어 

리걸 엔지너어(SW Legal Engineer)”가 필요한 것이다. 

가깝게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나 소프트웨어 이론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같은 

것과 문제를 일으키면, 법을 이해하면서 기술도 이해하고 있어 둘 사이를 

조정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개발할 때 글자로 표현되는 조항들이 

산업계의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지 혹은 산업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지를 조율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공학 이론과 법 이론이 소프트웨어 대해서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와는 같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아울러 법·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영역에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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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보호와 이용의 균형

지식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재산이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그 유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지식재산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의 것이므로, 

법·정책적으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보호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강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 조직, 기업을 

독려하여 무형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산업 발전의 목적에 걸맞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든 특허권으로 보호하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한 

보호로 인해 자유로운 사용과 공유가 방해를 받게 된다. 

저작권과 특허권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 혹은 발명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창작과 발명을 독려하고 촉진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목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16) 결국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여 산업에 기여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호가 

강조되면 이용이 축소되고, 이용을 강조하면 보호가 느슨해진다. 그러므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16)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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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산업 현실에 맞아야 하며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식재산권은 사적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로 보호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권리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작되거나 발명된 소프트웨어를 공공의 

자산으로 두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갈등하게 되고, 보호의 수준이 낮으면 권리자의 이익과 갈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앞질러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과 정책은 

이러한 갈등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권리 보호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 발전과 소프트웨어 이용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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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SW 인력양성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SW 인력양성 배경

시대별 패러다임이 “정보화 시대”를 지나 “융합의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SW에 대한 관심과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SW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인더스트리 4.0 등은 

기존의 하드웨어와 제품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도 역시 SW인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1.

[그림 7-1] 시대별 패러다임의 변화

SW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SW인력의 부족과 질적 성장이 되지 

않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SW인력양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SW인력을 양성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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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다.

2014년 7월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SW전공자의 확대 및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 정책과 비전공자들에게도 

SW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SW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SW인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양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 동안 SI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시스템 구축(전산화)을 하는 SW업무시스템 개발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발된 SW전문인력의 문제점은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하도급 문제로 인한 인력에 대한 처우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기업에서 필요한 고급 개발자들이 유지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상황과 문제가 지금의 SW인력 불균형의 시발이 되었다.

현재의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SW중심사회의 능력 있는 SW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에 활용과 진행을 

기대한다.  

2. SW 인력양성의 필요성

SW인력은 이제 기업의 요구사항에 의해 양성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보 

중심 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능력이 되었고, 또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개발을 위한 SW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SW인력은 교육기관과 기업의 교육으로 양성되고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을 주로 하였으며,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였다. 

실습은 환경과 강사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제공되지 못함으로서 

실질적인 SW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SW인력 양성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새로운 SW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SW인력 양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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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인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게 되었다. 글로벌 인재의 기본 능력이 영어로 

생각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중심 사회에서는 SW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도 활용하는 능력과 영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다르듯이 SW인력도 SW를 활용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가진 

인재와 다양한 SW 분야 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두 분야로 구분하여 

양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SW인력의 평가 방법도 구분하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일정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절대평가 부분)과 전문가의 판별을 위한 

상대적 평가(능력 및 상호평가 활용)를 만들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로는 각 분야별로 SW기업과 단체들이 이러한 SW인력의 평가를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SW인력은 현장의 경험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융합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SW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SW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인 SW인력의 부족을 만들고 있다. 

국내의 많은  SI사업을 위해서 SW인력이 교육되고, 활용되고, 성장되었다. 이에 

비해 다른 분야에서는 SW인력이라기 보다는 SW를 활용하는 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특히 새로운 SW를 만들기 위한 기획, 아키텍처, 인프라 

구축, 개발, 테스트, 운영 등의 SW전문 인력이 일하고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현재 창업을 위한 SW인력의 

수급이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SW교육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교육과 달리 

SW교육은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교육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 하여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SW교육 방식과 프로젝트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국내에 맞는 SW교육방법을 만들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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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SW 인력양성의 대상

SW 교육은 “디지털 시대”와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소양으로 인정되어 초등학생부터 SW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SW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대상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대상이 

커진다고 해서 모두 SW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막아야 한다.

SW인력은 디지털시대의 기본 소양으로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기본적인 개발이 가능한 SW융합인재와 이들 중에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인지하여 SW전문인력로 나누어야 한다. SW교육을 받았다고 모두가 

SW전문인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나누어 교육하고 

양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 초중고 대상 교육

초중고 SW교육의 특징은 글로벌을 위한 영어교육과 같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소양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과의 소통이 

아닌 기계(컴퓨터)와의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공교육이 아닌 

사설교육으로 변모하여 능력 보유가 차별화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 SW인력양성의 문제점은 사교육 최소화를 통한 기본소양을 학생들에게 

갖추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생겨나고 이를 통한 학생들 간의 SW 능력의 격차가 

생기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7-1>은 현재 초중고 SW교육정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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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초중고 SW교육정책

구분 주요 내용

초등학교
ㅇ실과ICT단원을SW소양단원으로
  확대 구성
ㅇ17시간이상필수교육 ㅇ(미래부)SW영재교육원

ㅇ(미래부)SW창의캠프
운영

ㅇ(미래부
/ 교 육 부 ) 
2018년까지 
선 도 학 교 
900개 확대 
운용

중학교

ㅇ'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 신설

ㅇ정보과목을 SW교육 중심으로 개편
ㅇ정보과목을필수로34시간이상교육

고등학교
ㅇ정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운영
ㅇSW마이스터고신설

ㅇ(교육부)중‧고생 대상 
정보보호 영재 교육원 
운영

나. SW전문 청소년 인력양성 교육

SW전문인력양성을 방안 중 하나로 취업을 전재로 하는 관련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이 있다. <표 7-2>는 우리나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황을 

나타낸다.

<표 7-2> 대한민국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서울특별시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대구광역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경영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울산광역시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울산에너지고등학교, 현대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도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원주의료고등학교

충청북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전라남도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경상북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제공업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굵은 글씨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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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 현재는 3개의 학교가 SW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W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으로 인해 점차 좋은 인력이 모이고 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이스터고등학교에도 문제는 있다. SW전문인력이 취업만을 

전재로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에 한계를 두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특성상 정책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학에 이런 

SW 전문인력이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학생으로 양성되는 기회를 막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에 다양한 SW전문인력 양성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정규 인력양성 (대학/대학원) 교육

SW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대학/대학원을 통한 인재양성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대학의 SW인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여서 

학과와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었다. 사회의 요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대학의 SW교육과 인재양성은 “SW중심대학 사업”을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림 7-2]는 SW중심대학 기본방향을 나타낸다.

※이미지출처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https://www.software.kr/mb/um05/um0501/um050102/um05010203.do 

[그림 7-2] SW중심대학 기본방향

SW중심대학 사업은 2016년 14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에서 SW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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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방안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SW중심대학 참여학교는 

[그림 7-3]과 같다. 

※이미지출처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https://www.software.kr/mb/um05/um0501/um050102/um05010203.do 

[그림 7-3] 2016년 SW중심대학 참여대학 현황

아직까지는 SW중심대학이 초기 단계로 기존 대학시스템이 얼마나 잘 

변화하고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SW중심대학 사업은 향후 2019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9,700명의 SW전문 인력과 SW융합인재 97,000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출처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https://www.software.kr/mb/um05/um0501/um050102/um05010203.do 

[그림 7-4] SW중심대학 확대 및 인력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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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한 SW인재양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SW인력으로 양성이 될 

지는 하는 측면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SW인력은 단순하게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SW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최고의 SW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뿐 아니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고,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의 구축과 지속이 필요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취업/기업 SW전문 인력양성 (SW 학원) 교육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SW인력 양성은 <표 7-3>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가로 양성기관이 만들어 지고,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SW교육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기관들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부 인력을 양성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SW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표 7-3> 국내 SW인력양성 기관 현황 (2011년 기준)

구 분 삼성 
SW멤버쉽

삼성SDS 
멀티캠퍼스

NHN SW 
멤버쉽

NHN SW 
아카데미 비트스쿨 SW 

마에스트로
IT명품인재
양성사업

설립년도 1991 1989 2010 2013 1990 2010 2010

성격 기업체 
인재양성 학원 기업체 

인재양성 학원 학원 정부 
인재양성

정부 
인재양성

위치 7개 지역 강남 분당 판교 강남,종로 강남 신촌,포항

교수진
SW 멤버쉽 

출신 
운영자

IT전문 강사 사내 
전문가 실무 교수 서울대 

석‧박사급 SW전문가 대학교수

교육기간 1년 - 5개월 2년6개월 6개월 1년3개월 학부3년 + 
석사3~4년

연간선발인
원 700 1,000 80 120 400 100 120

선발대상
SW 

4년제대학(
원)생

제한없음
경력2년미

만, 
졸업예정자

고졸이상, 
전공무관 제한 없음 고등학생, 

대학(원)생 고졸이상

진로 삼성전자 
입사 - NHN입사 취업,창업 취업 창업 진학,취업

운영주체 삼성전자 삼성 SDS NHN, NBP NHN 비트컴퓨터 정부 정부

교육비 무료 과정별상이 무료 1,000만/년 570만/과정 무료 무료

교과과정 실습 현업중심 인턴쉽 실무 프로젝트 프로젝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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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6년까지 SW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W 관련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수강생 현황, 비용 등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지 않다. 최근 SW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한 SW 교육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또 기존 SW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SW 교육 방향과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기관 수부터 규모, 지역, 매출, 수강생·졸업생 현황, 교육기간·내용, 비용 

등을 모두 조사해 향후 SW 전문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현황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SW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세울 때 활용하거나 

향후 제대로 된 SW 교육 수립을 지원할 기반이 될 것이다. SW 교육기관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놓는다면 

실질적인 SW인력양성의 지침이 될 것이다.

마. 기타 교육

SW 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참여의 

기회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컴퓨터와 

소프트에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책이나 온라인을 통해 SW를 직접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초기 SW를 접근하여 현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은 관심을 가진 누구나가 언제나 어디서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SW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많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로는 다양한 기관/단체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상으로 SW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동호회와 같은 

SW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W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공부하여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방식은 오픈소스 사용자 

커뮤니티가 주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핵심기술은 이러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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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교육방법을 통한 SW인력의 양성은 파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아서 향후 활성화에 대한 주요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SW인력양성은 꼭 시간과 장소 그리고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관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이다.

2. SW 인력양성의 분류

SW 인력은 SW전문인력과 SW융합인재로 나눌 수 있다. SW전문인력이란 SW를 

직업과 경력을 가지는 전문가로 양성된 인재를 말하는 것이고, SW융합인재란 

각자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가 SW기본소양을 익혀서 간단한 개발과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 분류에 대한 SW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경력 발전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가. SW전문인력 양성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SW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되는 인재를 보면 SW전문인력으로 교육받고 양성되기는 

했지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다. SW전문 개발자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뿐 아니라, 개발자의 처우도 글로벌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편이라 잘 양성된 SW개발자는 점차 외국계 기업으로 전직을 하여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7-5]는 SW인재양성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인재양성을 

대상별로는 구분을 잘 하고 있지만, 실제로 SW전문인력과 SW융합인력으로 

양성하는 분류는 잘 되어 있지 못하다. 양성사업에 내용으로는 파악이 되지만, 

이 또한 어떤 인력이 참여해도 되는 대상으로의 전략적인 정책과 유지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 

SW전문 인력도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서 기능별로 구분하고 

교육하고 양성을 해야 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SW전문가를 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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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필요한 영역에 전문가를 구하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영역별 SW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관련경험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보유한 전문기능에 

대한 분류와 파악 그리고 인정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https://www.software.kr/mb/um05/um0501/um050102/um05010203.do 

[그림 7-5] SW인재양성 현황

SW전문인력의 분류는 기초부터 고급기능까지 다양해서 적정 경험을 보유해야 

될 뿐 아니라 기반이 되는 교육도 필요해서 적절한 경로의 인력양성 체계가 꼭 

필요하다. [그림 7-6]은 이러한 예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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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SW엔지니어 로드맵 - Nextree

나. SW융합인재 양성  

현업에서는 만들어진 SW를 사용하는 정도의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산업별로 

사용되는 특정 SW의 활용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그런 인력을 SW인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별로 융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SW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SW전문인력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SW융합인재도 함께 필요하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SW융합인재가 SW전문인력과 가장 큰 차이는 전문분야가 SW인지에 대한 

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SW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3차산업까지는 제조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4차산업은 

융합을 기본으로하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SW기반의 서비스 

산업은 기존 제조중심의 기획으로는 만들어 질 수 없으므로 SW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활용에 대해서도 능력을 보유한 SW융합인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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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SW융합인재는 SW전문인력과 나누어 지기 보다는 SW융합인재의 큰 영역 내에 

SW전문인력이 포함되는 형태가 된다. 즉,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에 의해서 

SW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SW전문인력이 SW융합부분을 

공부하여 SW융합인재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SW융합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궁극적으로 SW인재란 

SW전문인력과 SW융합인재를 모두 포함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만들고 운영해야 

실질적인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3. SW 인력의 평가

SW 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방식을 잘 만드는 

것이 실제 SW인력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수행된 교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SW인력은 그 

동안 정부의 과기처단가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기반으로 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SW인력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많고, 평가의 방법 또한 

프로젝트의 수행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만든 산출물과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 이루어 지지 않았다.

SW교육과 인력의 평가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평가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로 구분되어야 한다. SW융합인재는 

절대평가로 가능하지만 SW전문인력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해야 한다. 

절대평가는 SW전문인력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 즉 SW인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연봉 제공이 더 많고 능력이 탁월한 SW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가. SW교육에 대한 절대평가  

SW 교육에 대한 절대평가는 주로 기능적으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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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방법은 SW융합인재를 양성할 때 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초중고 

SW교육에서도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즉, 적정수준의 능력을 

보유하면 모두 통과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수/우/미/양/가의 형태나 A/B/C/D/F의 형태처럼 상대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SW의 

기본소양은 갖추면 되는 것이지 서로 경쟁을 하기위한 교육이 되지 말아야 

한다.

SW 교육에서 절대평가에서 통과된 인재는 추가로 SW전문 인력으로의 양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SW 절대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인력은 SW전문 인력이 

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SW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기본소양이 부족한지 알기도 힘들고, 막상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글은 기본소양이다. 즉 한글을 모르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막상 실생활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시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SW역량을 보유한 SW융합인재가 많이 

양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나. SW교육에 대한 상대평가  

SW교육에 대한 상대평가는 등급을 나누기 위한 평가이다. 그리고 SW전문 

영역에 구분별로 전문가의 등급을 매겨서 SW전문 인력을 상대적으로 수준을 

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한 

평가는 그 동안에도 잘 만들어 왔고, 특히 최근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만들어서 잘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7-7]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SW교육 부분은 이러한 체계로도 모두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만들어지고, 현장에서는 새로운 SW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교육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독학을 하거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 한 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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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https://www.ncs.go.kr/

[그림 7-7]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이러한 경우에는 함께 참여한 동료들의 평가로 SW인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상대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주로 온라인의 프로젝트 경력을 공유하는 

사이트(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등)나 소스저장공유사이트(GitHub 등)을 통해 

서로 참여, 추천, 공유의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직 온라인을 통한 경력공유나 실제 개발 소스를 기반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서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SW전문가를 찾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4. SW 교육 방법

SW 교육은 이론교육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실습교육이 주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책을 통해서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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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동안 SW교육을 위해서는 컴퓨터 실습실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W교육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SW교육을 위한 강의자를 양성하지 못하여 적절한 SW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이다. 현재 초중고 SW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강의자 역시 일관된 교육을 하기위한 

교육 콘텐츠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컨텐츠와 강의자를 빨리 양성하고, 

교육현장에 보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SW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실습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을 

담당하던 교사나 교수들이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주관하는 담당 강의자와 실제 실습을 진행하는 보조 교사를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교수와 조교가 함께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비용문제로 인해서 강의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뿐 아니라 보조 교사까지 두고 

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SW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란 플립러닝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가. SW 오프라인 교육  

SW 오프라인 교육은 실습용 컴퓨터가 배치된 실습실에서 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실습실은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 실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초기에 만들어진 학교 내의 컴퓨터 

실습실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은 실제 실습보다는 이론 교육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SW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오프라인 교육은 실습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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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W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모두 컴퓨터 실습실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육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 SW 온라인 교육  

최근에는 SW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 이론 강연뿐 

아니라 실제 실습환경도 온라인으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외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표 7-4>와 같다.

 <표 7-4>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

구분 온라인 사이트 개요 특징

국내

code.org 
•3개언어
•피지컬컴퓨팅4개
•SW기초이론2개

•초중등대상
•NIPA,경인교대주관
•동영상및플래시강좌

소프트웨어야 
놀자

•1개언어
•SW교양2개
•피지컬컴퓨팅1개(예정)
•SW기초이론1개(예정)

•초중등대상
•네이버주관
•엔트리(Entry)소재로한짧은동영상강좌와교재제공

엔트리 •1개 언어
•초중등대상
•엔트리(네이버에인수)주관
•동영상과실습프로그램제공

OLC •언어9개
•심화과정13개

•대학및재직자대상
•NIPA와KOSSA주관
•강좌및행사동영상제공

ODIY •피지컬컴퓨팅3개
•SW교양1개

•초,중등대상
•한국과학창의재단주관
•초소형컴퓨터학습목적

생활 코딩
•일반인대상
•개인이운영하는비영리사이트
•포스팅형식의공개강좌

•일반인대상
•개인이운영하는비영리사이트
•포스팅형식의공개강좌

해외

code.org 

•자체제작실습용교구제공
•11가지코스
•200개실습
•20개국번역서비스

•대상:유아~16세및입문자
•흥미위주의실습통한컴퓨터과학경험제공

Scratch 
•6단계커리큘럼
•24가지예제
•40개국번역서비스

•대상:8-16세
•SW교육을목적으로실습기반의도구보급

Kahn 
Academy

•4개언어
•6가지코스
•35개실습

•대상:일반인
•CS,수학,과학중심의실습가능한동영상강의제공

Code 
Academy

•6개언어제공
•12가지코스
•107개의실습

•대상:일반인
•웹기반및스크립트언어기술학습및배포강좌제시

Codility
•알고리즘교육
•16가지코스
•50개실습

•대상:전체
•코딩경험후,자동채점을통한개선방안제시

eDX, Coursera, 
Udacity •대학생 수준의 다수의 강의 제공 •대상:다수의수강인원

•웹기반의공개강의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온라인 SW교육 활성화 방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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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온라인 교육은 강연 동영상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이론 교육이 

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 실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실제 강의를 받는 사람은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교육은 글로벌로 대학과 단체들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초기 관심자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인재들이 영어로 제공되는 SW교육에 익숙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은 질과 방법이 부족해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저작권에 대한 정리도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형 온라인 강의(MOOC)는 Coursera, edX, Udacity 등 50여개 기관에서 

대학 수준 인터넷 무료 강의 진행하고 있다. 비디오 강의 수강이 기본이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동시 수강한다. 신원을 확인 후 숙제 및 시험도 치를 수 

있다. 자동 채점과 동료 평가로 학점을 부여하며 증서 발급 및 취업 알선도 

해준다. 동영상 시청 후에 숙제, 실습, 토론, Q&A를 통한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의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5. SW 인력의 처우

SW 인력의 양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SW인력에 대한 처우일 것이다.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SW인력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에서의 처우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좋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SW인재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나가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글로벌로 나아가 활동하는 

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지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SW 인력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대우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SW인력은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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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어진 시간에 재료가 주어지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SW관련 일들을 보면 주어진 시간 보다는 SW인력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크고 

결과에 대한 품질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관리 

체계가 아닌 다른 형태로 SW인력을 대우해 주고, 평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SW인력에 대한 처우는 글로벌 SW기업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환경에 맞는 문화를 만들고 함께 해야 한다. 최근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SW인력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문화를 기존의 기업에서도 사례로 삼아서 조직의 문화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6. 기타 

SW인력 양성은 이제 미루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글로벌로 국가와 

국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W교육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SW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SW융합인재를 먼저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반이 튼튼해야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기존의 

산업에 융합의 기회도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SW특성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7. SW 인력양성의 문제점

앞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상황별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SW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기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생태계 기반 SW전문인력과 SW융합인력 양성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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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이슈 및 시사점

1. SW인력양성을 위한 Skill Set과 커리큘럼 제작 및 활용

SW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사용자(기업/현장)과 제공자(교육기관/단체) 그리고 

교육대상자(학생/재교육자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Skill Set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2000년대 후반에 SW교육에 오픈소스를 적용하고 한중일이 함께 

활용하기 위해 만든 “OSS Sample Curricula for Software (Skillsets and Sample 

Courses)” 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일본에서 SW인력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활용한 것으로 한중일이 

함께 만들어서 중국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구조화 활용법은 

어느정도 검증이 되었으므로, 국내에 맞도록 조정하여 만들고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8]과 같이 인력양성의 대상이 SW관련 교육을 무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여 교육기관에 전달하여 

SW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OSS Sample Curricula for Software

[그림 7-8] OSS Skill Set & 커리큘럼의 생태계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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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인력양성을 온라인 교육환경의 적극적 활용

SW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규제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한 SW 교육의 실습환경 

제공도 추진해야 된다. 온라인 교육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관리하여 위의 Skill Set과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SW인력양성을 위한 콘텐츠와 강사 양성 

SW인력 양성의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 콘텐츠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을 해야 하고, 교육 콘텐츠의 저작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SW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 이는 오픈소스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 "OLC-Opensource software Learning 

Community"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미지출처 : OLC-Opensource software Learning Community, http://olc.kr

[그림 7-9] OLC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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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강사 양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교육분야의 교사/강사/교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습을 도와주고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육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단시간 안에 양성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대안으로 교육 보조강사를 양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SW인력양성을 공공사업에서의 SW인력 처우 개선

SW인력 양성위한 처우개선은 기업에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서의 SW인력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SW인력으로 양성된 

인재들이 공공사업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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